
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4. 6. 6.(목) 11:00 이후(6. 7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6. 5.(수)

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
-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…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

□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(복합) 역사 사업자 및 

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

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(’24~’25년) 면제한다.

 ㅇ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‘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(국무

조정실, ’24.3.27)’의 후속조치이다.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·부과·납부방법 등을 담은 

｢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｣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[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]

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(2년) 면제(안 제7조제2항) : 점용료를 분할 
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2년(‘24∼’25년)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

□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

건설·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.

 ㅇ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(’24년 기준, 연 3.62%)를 면제

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. 

  -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

경제 활력을 제고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

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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